
잔여지(전 : 341평방미터, 342평방미터) 수용

 000가 잔여지 0000시 00구 00동 000-0 전 341평방미터(전체 1,035평방미터, 편입 694평방미터, 

도시지역/자연녹지), 같은 동 000 전 342평방미터(전체 1,170평방미터 편입 828평방미터, 도시지역

/자연녹지)를 수용해 달리는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, 이 건 잔여지는 4,336평방미터 중 3,653평방

미터(편입비율 84%)가 편입되고, 잔여지는 폭이 약10미터, 길이 약64미터의 긴 띠모양으로 도로법

면 상단의 경사면부분이 남고, 주변에 개설예정인 산업단지 진입도로 노면과의 고도차이는 약18미

터, 이 건 도로사업 노면과의 고도차이는 약10미터에 달하여 진입로는 있으나 경사도가 심하여 출

입이 어렵게 되는 등 사실상 영농(과수원)을 할 수 없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

어 수용하기로 함


